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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問題의 提起

□ 재정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이로 인해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외국

에 비해서는 양호한 형편.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 및 빈곤대책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소규모 흑자에서 GDP 대비 4%의 적자로

반전하였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10% 미만에서 20% 가까이 증가.

그러나 99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94.6조원(GDP의 19.8% )으로서 외국

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국가채권을 감안할 경우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순채권 상황.

<표 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GDP 대비, %)

주: 1) 전망치.

2) 전대차관 제외.

3) IMF에서는 보증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음.

1995 1996 1997 1998 19991 )

통합재정수지2 )

국가채무

채무보증3 )

0.4

9.4

4.0

0.3

8.8

1.8

0.03

11.1

2.9

- 3.2

15.9

16.0

- 4.0

19.8

19.8

<표 2> 주요국의 채권 채무 1) 현황 (1998년말)
(GDP 대비, %)



주: 1) 외국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 한국은 중앙정부 기준.

2) 순채무 = 채무 － 채권.

자료: OECD, OE CD E conom ic Outlook , June 1999.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이태리 영 국 캐나다 한 국

채 무

순채무
2 )

56.7

41.2

97.3

29.9

63.1

47.6

66.5

43.6

119.9

107.5

56.6

42.1

89.8

60.9

15.9

- 10.4

□ 올해초 균형재정 회복시점을 2006년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균형재정 회복시점이 2004년으로 앞당겨질 전망 .

99년 성장률이 당초 2.0%에서 6.4%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입이 확대

되고, 이자율도 크게 하락하여 정부의 이자부담이 감소.

세출증가율을 2000년 5%, 2001년 이후 6% 수준에서 억제할 경우, 98년

부터 발행된 적자보전용 국채는 2005년에 상환이 시작될 전망.

총 국가채무는 20 14년경 경제위기 이전 수준 (GD P 대비 10 % 이하 )

으로 하락 .

<표 3> 중기 재정전망 (잠정)

(%, 조원)

주 : 1) 적자보전용 일반회계 국고채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세출증가율

통합재정적자/ GDP

국채발행액1 )

7.5

6.0

9.6

- 4.0

12.9

6.4

9.8

5.0

- 3.5

11.5

6.0

9.2

6.0

- 2.6

8.5

5.9

8.5

6.0

- 1.7

5.5

5.6

8.0

6.0

- 0.8

2.5

5.3

7.6

6.0

0.0

0.0

3.5

4.6

6.4

1.5

- 10.1

<표 4> 적자보전용 국채잔고 및 총 국가채무 전망 (잠정)

(조원, %)



주: 1) 적자보전용 일반회계 국고채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국채
1 )
잔고

GDP 대비

총 국가채무

GDP 대비

22.6

4.7

94.6

19.8

34.1

6.5

118.8

22.7

42.6

7.5

140.9

24.7

48.1

7.8

154.7

24.9

50.6

7.6

167.2

25.0

50.6

7.0

174.9

22.5

8.0

0.8

148.4

14.7

□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향후 세출증가율이 성공적으로 억제된다는 다소 낙

관적인 전제 하에 도출된 것임.

만일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등으로 세출증가율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세입증가율 역시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은 어려울

전망.

- 공무원연금의 적자누적,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등 성

공적 재정건전화를 방해하는 각종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

특히 재정적자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이 와해될 경우 적자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

□ 2004년에 재정균형을 회복하고 2014년에 국채잔고가 GDP 대비 10% 이하

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재정긴축이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도 필요.

□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장애로 등장할 요인들을 살펴보고,

90년대 들어 재정건실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전략을 참조하여,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 등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2 . 健全財政 早期回復의 障碍要因

가.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 국채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은

향후 연간 8∼ 10조원에 이를 전망.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라 적자보전용 국채잔고(일반회계)는 99년 22.6조

원에서 2004년 50.6조원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채이자 부담은 연

간 4조원 내외.

금년말까지 총 64조원의 정부보증채가 발행된 후 더 이상 발행되지 않

는다고 가정할 때 정부보증채의 이자비용은 연간 5조원을 상회.

이러한 금융비용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에 달하

여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전망.

<표 5> 금융비용 전망 (잠정)
(조원, %)



주: 1) 일반회계 및 재특.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금융구조조정 이자

국채이자

총 금융비용

세출
1 )
대비

5.3

1.5

6.8

7.7

5.9

2.6

8.5

9.1

5.8

3.9

9.6

9.7

5.4

4.3

9.8

9.4

5.1

4.4

9.5

8.6

3.8

4.3

8.1

6.9

0.0

0.8

0.8

0.5

□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을 제외한 일반세출은 그 증가율

이 2000년 3 .3 %, 200 1년 5 .3 %에 그침 .

실질가치로는 증가율이 2000년 0.1%, 2001년 2.2%에 불과.

반면 경제위기 이전인 92∼97년간 세출증가율이 연평균 13.9%, 실질가

치로는 7.7%에 달하였음.

<표 6> 금융비용 제외 세출증가율 전망 (잠정)

(%)

주: 1) 일반회계 및 재특.

1992∼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금융비용제외 세출1)

GDP 디플레이터

실질 세출

13.9

5.8

7.7

3.3

3.2

0.1

5.3

3.0

2.2

6.5

2.5

3.9

6.9

2.3

4.5

7.9

2.1

5.7

6.0

2.6

3.3

□ 이에 따라 향후 재정긴축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 .

과연 이러한 강도의 긴축을 정치권이나 일반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 .



가장 규모가 큰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

<표 7> 사회복지예산

(억원, %)

주: 1) 예산안.

1996 1997 1998 1999 20001 )

생활보호

취약계층지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건의료

국가유공자 지원

직업훈련 등

7,524

4,032

9,500

839

4,074

8,595

2,192

9,624 (27.9)

5,290 (31.2)

10,704 (12.7)

857 (2.1)

4,298 (5.5)

9,612 (11.8)

2,384 (8.8)

11,188 (16.3)

5,763 (8.9)

11,116 (3.8)

1,152 (34.4)

3,021(- 29.7)

10,047 (4.5)

4,638 (94.5)

17,801 (59.1)

6,310 (9.5)

12,526 (12.7)

1,307 (13.5)

2,912 (- 3.6)

10,336 (2.9)

5,111 (10.2)

17,574 (- 1.3)

8,773 (39.0)

15,233 (21.6)

1,387 (6.1)

2,714 (- 6.8)

11,683 (13.0)

4,636 (- 9.3)

계 36,756 42,769 (16.4) 46,925 (9.7) 56,303 (20.0) 62,000 (10.1)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아직 절대규모가 크지 않으나, 현재의 증가속

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능력

과는 상관없이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entit lem ent )를

갖게 되며, 국가는 반드시 급여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됨.

- 즉 지금까지는 예산상황에 따라 공적부조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

었으나 향후에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규모조정이 불가능 .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일부만이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적부조

예산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근로유인이 감

소하여 빈곤층(근로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공적부조예산이 더욱 증



가할 가능성.

□ 또한 향후 공무원연금은 별도의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재

정수지의 악화가 확실시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며, 이후 당년도 적자

규모는 2005년 1.8조원,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으로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할 전망 .

이러한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음.

- 퇴직공무원들이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그 총액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의 3∼5배에 달함.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이 정부지출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선진형 재정구조가 정착될 가능성 .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m andatory spending )과 순이자비

용이 연방정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0%로서 재량지출(dis -

cretion ary spending )의 비중(32.5% )을 상회.

<표 8> 미국의 예산구조 (1999 회계연도 예산)

(%)

자료: B udg et of the United S tates Governm ent: H is torical Tables , Fiscal Year 1999.

계

재량지출 의무지출 및 순이자

계 국방 국제 국내 계

의무지출

순

이자계

사업예산
상쇄

수입계
사회

보험

예금

보험

공적

부조
기타

GDP 대비

비중

20.0

100.0

6.5

32.5

3.1

15.5

0.2

1.0

3.2

16.0

13.4

67.0

10.7

53.5

11.1

55.5

4.5

22.5

-0.1

-0.5

2.3

11.5

4.3

21.5

-0.5

- 2.5

2.8

14.0



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의 대두

□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2000∼2004년 기간 동안 연간성장률이 예상보다 1%p 하락

하여 세입증가율이 1.2 %p 하락할 경우 ,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8

년으로 연장됨 .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연방정부가 30여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90년대의 장기 경기활황에 기인하며,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였을 것임.

더욱이 새로운 정책수요의 대두로 인하여 세출증가율이 억제되지 못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은 불가능.

향후 예상치 못한 예산소요가 발생할 여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음.

-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규모 증가 및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손실 발생.

이러한 이유로 세출증가율을 5% (2000년) 및 6% (2001년 이후)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7 %(2000∼ 2004년 ) 및 6 %(2005년 이후 )로 상향

조정할 경우 , 당분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 이 경우 적자보전용 국채가 누적되어 2010년의 국가채무는 기준안

(표 3)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인 GDP 대비 27.0%로 증가.



실제로 99년의 경우 세출증가율을 당초 5.2%로 설정하였으나 실업대책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추경으로 인해 6.2%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육성을 위한 2차 추경으로 인해 9.6%로 상승한 바 있음.

<표 9> 1999년 1,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규모 증가

(10억원, % )

1998년

예산

1999년

본예산

1999년

1차 추경

1999년

2차 추경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일반회계

재특(순세입)

75,583

5,180

80,138

4,800

6.0

- 7.3

80,947

4,800

7.1

- 7.3

83,685

4,800

10.7

- 7.3

재정규모 80,763 84,938 5.2 85,747 6.2 88,485 9.6

라. 재정규율의 약화

□ 향후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사항은 재정규율

(fi s c al di s c ip lin e )의 약화 가능성임 .

일단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재정건전화의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다른 이해에 집착하여 실질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규율의 이완으로 인한 적자감축 실패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음.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석유파동 이후 적자규모가 증가한 후 최근

까지 부채가 누적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

야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정긴축에 착수 .



- 최근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자 다시 재정지출을 늘이거나

세금을 감면하자는 요구가 대두 (미국 등).

우리나라는 80년대초 강력한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급속히 감축

시켰으나, 당시에 비해 민주화가 대폭 진전된 현재에도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재정긴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도 1] G7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주: 구조적 재정수지 (structural balance) =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er ) 요인을 제거

하고 계산한 재정수지, 기초 재정수지 (primary balance) = 이자지불액을 제외하고 계

산한 재정수지.

자료: 1970∼81년; T anzi and Fanizza ( Fiscal Deficit and Public Debt in Industrial

Countries , 1970 - 1994, IMF WP/ 95/ 49), 1982∼99년; OECD (OE CD E conom ic

Outlook , June 1999).



[도 2]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및 통합재정 세입세출

주: 실질가치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구하였음.

3 . 外國의 財政赤字 減縮制度

□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하에서는 90년대 들어와 적자감축

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가. 미국

□ 미국에서 행해진 적자감축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85년의 Gramm -

Rudm an - Holling s 법 (GRH I)과 87년의 수정법(GRH II), 그리고 90년의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 ent A ct ; BEA )임 .

GRH I과 GRH II가 실패로 끝난 데 비해 BEA는 성공적인 결과 .

□ GRH



내용 : 향후 6년간의 적자규모를 절대액으로 제시하고, 적자한도를 초

과할 경우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

(sequester ).

결과 : 기대하였던 적자감축에 실패.

실패요인

- 부정확한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인한 적자감축 목표의 비현실성.

- 삭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분야의 예산이 과다 편성.

- 삭감대상 지출분야의 경우 삭감규모가 너무 커져서 삭감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함.

- 재정긴축의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하는 국민여론 .

□ BEA

내용 : 지출한도가 지켜지기 쉬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출한도가 지켜지기 어려운

의무지출(m andatory spending )에 대해 서로 다른 통제방법을 채택 .

- 재량지출 : 향후 5년간 분야별로 지출한도(cap )를 정하고 이를 넘

을 경우 해당 분야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

- 의무지출 : 재정적자를 증가(지출확대 또는 수입감소)시키는 법안이

제정되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적자를 축소(지출삭감 또는 수입확대)

시키는 법안을 제정해야 함(pay - as - you - go; PA YGO).

결과 : 적자감축에 성공.

성공요인

- 전후 최장의 경기활황에 따른 세입 증대 및 의무지출 감소.



- 감축목표가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됨으로

써 감축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심 완화.

- 명확한 세출억제목표의 제시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하락.

□ 향후 전망

장기호황과 BEA의 성공적 집행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3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0여년 후에는 다시 적자가 발생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사회보험(social security )의 지출

이 증대하기 때문.

향후 예상되는 흑자를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인가 또는 세금감면 등

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나. 캐나다

□ 캐나다는 80년대부터 90대 초까지 정책 지출통제제도 (Policy and

Expenditure M an agem ent Sy stem ; PEM S )를 실시하였고, 93년에 집권

한 크레티앙 정부는 94년과 95년 새로운 지출통제제도(E xpenditure

M angem ent Sy stem ; EM S )를 통해 적자감축을 시도.

PEM S는 실패한 반면 EM S는 성공.

□ PEM S

내용 : 세출을 여러 분야(envelope)로 나누어 해당 장관들이 상호 협의

하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출을 조정하도록 함.

결과 : 세출억제 및 합리적 재원배분에 실패.

- 세출억제는 인건비 및 복지예산 동결, 획일적 삭감 등에 주로 의존.



실패요인

- 장관들이 자신이 관장하는 예산항목의 삭감에 나설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장관들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EM S

내용

- 신정부의 적자감축목표 제시 및 정치적 약속 : 96/ 97 회계연도 GDP

대비 3% .

- 사업검토제도(Progr am Review )

* 94년 : 연초 각 부처는 6개 기준 (criteria )에 따라 예산절약 여지

를 검토 → 별다른 성과가 없자 예산당국은 각 부처에 대해 세

출감축목표(95/ 96∼97/ 98 회계연도간 5∼60% ) 제시 → 목표에

따라 각 부처는 사업을 재조정 → 95/ 96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 95년 : 전년도의 세출억제를 기반으로 사업간 예산 재배분에 초

점을 맞춘 사업검토를 실시하고, 98/ 99 회계연도까지 각 사업별

예산규모 설정.

* 사업검토의 6개 기준 : ① 그 사업은 국민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가? ② 정부가 반드시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③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면 그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

방정부가 되어야 하는가? ④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와 연대하

여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⑥ 현재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가?

- 지방보조금제도의 개편 : 비용분담(cost - sh aring ) 방식에서 포괄보

조(block gr ant ) 방식으로 전환.



- 예비비(contingency reserve fund) 책정 : 경제예측 오차 및 불가피

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연간 25∼30 캐나다 달러)를 마련

하고, 예비비에서 남는 돈은 적자감축에만 사용.

결과 : 적자감축 및 합리적 예산배분에 성공.

성공요인

- 적자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금융시장 동요, 국가신인도 저하 등).

- 획일적 지출삭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 크레티앙 수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

- 자기 부처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자감축을 우선시한 장관들.

- 사업검토제도의 성공적 운영.

□ 향후 전망

EM S에 의한 적자감축은 일시적 교정 (one - off corrective m easure).

경제 및 재정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재정규율이 약화될 가능성.

다. 스웨덴

□ 스웨덴은 90년대초 경제위기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가까

운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균형을 회복.

여기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지난 5년간 추진된 예산편성제도의 개

혁이 큰 역할을 하였음.

□ 현 예산편성제도의 특징은 하향식(top - dow n )의 다년도 예산편성(multi-

year budgeting ), 다년도 예산의 법제화, 그리고 세부예산편성에 있어 부

처의 거의 완전한 자율권에 있음.

하향식 예산배분 : 세출예산 총액 결정 → 27개 세출분야별 예산 결

정 → 세부사업예산 결정.



- 첫 두 단계는 내각예산회의(Cabinet Budget Meeting )에서 이루어짐.

- 세부사업예산은 27개 세출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완전

한 자율권 하에서 편성.

다년도 예산제도 : 향후 3년(t +1, t +2, t +3)의 예산총액 및 27개 세출

분야별 예산규모를 결정 → 다음 해(t +1)에는 기존계획(t +2, t +3)에

더하여 3년 후(t +4)의 예산규모를 결정 → 각 연도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법제화 : 향후 3년간의 예산총액은 경상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개정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

- 그러나 27개 분야별 예산은 법제화되지 않아 변경이 가능.

예산여백 (budget m argin ) : 27개 분야별 세출의 합계는 법으로 확정

된 예산총액보다 작은데, 이를 예산여백이라 부름.

- 이는 지출수요 증가시 법개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임.

라. 시사점

□ 성공적인 적자감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 .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정치적 지도력이 발

휘되지 못할 경우 개별 이익집단의 상호양보를 통한 적자감축이 불

가능.

□ 이와 더불어 예산제약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의 확보가 필요한바, 위

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모두 향후의 예산규모를 사전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미국은 향후 5년간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한도(cap )를, 캐나다는 3년간

의 사업별 예산규모를, 스웨덴은 3년간의 예산총액을 강제하고 있음.

□ 예산제약의 강제성 확보수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스웨덴

은 법 제정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정치적 약속에 의존.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재정긴축이 일시적 교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예산제약을 강제함에 있어서는 예산제약의 현실성을 확보해야만 국민

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음.

미국의 GRH법은 현실성을 결여하여 실패로 귀착된 반면 BEA는 합

리적인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성공.

캐나다에서는 경제예측 오차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 운영.

스웨덴은 예산여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출수요 발생에 대처.

4 . 均衡財政 早期回復을 위한 對策

□ 예산제약의 설정

예산제약의 대상으로는 세출규모 자체가 가장 바람직.

- 재정적자를 대상으로 예산제약을 실시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경기변

동 등의 이유로 예산제약을 실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

제약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

* EMU의 적자상한선(GDP 대비 3% )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이 점임.



- 이에 따라 재정규율 확립의 취지 퇴색.

그러나 세출규모에 대한 사전적 제약이 예산편성상의 경직성을 초래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른 조절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

* EMU나 GRH, BEA 등에서도 이를 용인.

□ 예산제약의 법제화

예산제약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제약이 그 목

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 국가채무/ GDP 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10% 이하)으

로 낮출 때까지 법을 집행.

동 법에는

- 연차별 적자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 세제감면시 감면분에 대한 증세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 미국의 PA YGO 제도를 참조.

-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 캐나다와 같이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불용액을

적자감축에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 세계잉여금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의 긴축의지를 천명하고 실질적인 채무감축 효과도 거둘 필요.

□ 예산제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화의 필수조건은 국민적 공감대임 .

현재에도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N GO들을 통한 여론형성에 나설 필요.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당장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사업예산의 효율성 증대

향후 세출억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의 감축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업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경상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

한 인건비 감축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더욱 낮출 우려.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 (예비타당성조사 등) 및 사후적 평가기능

(progr am evaluation )을 대폭 강화.

□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를 개편하여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체제 구축 .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이 곤란.

- OE CD 한국경제보고서 (99년판)에서도 이를 재정건전화의 장애요인

으로 지적.

또한 일반회계 및 재특 중심의 예산편성 및 대외공표는 재정통계의

투명성을 저해.



□ 기타 방안

공공요금의 현실화 .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세계적 추세 .

- 이는 재정적자 감축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

예산절약에 대한 유인제도 구축 .

- 한정된 예산의 지출생산성 극대화.


